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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합2013 192 일 통 해 사 일 통 해 상 폭 행 등처, ,

벌에 한법 집단 등 도 통법( · ),

피 고 인 ○○○

주거

등 지

검 사 우 소 국원 공( ), ( )

변 인 변 사

법 법인 지평지 담당변 사

결 고 2014. 1. 9.

피고인 징역 월에 처한다3 6 .

피고인 경 승용차를 운 하여 부고속도 하행2013. 8. 7. 10:30 0000 ●●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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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 분 부근 지나 차 에 진행하 승용차를1 000 ◎◎◎

추월하 해 차 변경하며 가속하는 상황에 승용차가 진 를2 ◎◎◎

주 해 차 에 차 변경하 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뻔 하 고 이에1 2 ,

놀란 승용차 운 자인 피해자 이 피고인 차량 향해 상향등 회2-3◎◎◎ ◇◇

작동하자 가 나 피해자 차량 우고 시 하 마 었다.

피고인 같 이 경 장소에 승용차를 운2013. 8. 7. 10:30 ●●●

하여 피해자 이 운 하는 승용차 앞에 끼어든 후 갑자 속◇◇ ◎◎◎

이고 피해자 이 이를 피해 차 변경하자 뒤 라 차 이동한 후 다시 속, 2 2◇◇

이고 진천 분 진출차 재차 이동한 후 속 이며 상등 채

운 창 내리고 손 내 어 차를 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이 별다른, ◇◇

없이 그 지나쳐 차 진행하자 속 리며 뒤 라가 승용차를2 ◎◎◎

추월한 후 차 변경하여 속 이며 우 향지시등 채 갓 이동하2

고 피해자 이 이를 피해 차 변경한 후 피고인 차량 추월하여 진행하자, 1◇◇

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운 창 내리고 피해자 향해 “◇◇ ◇◇

다 아 라고 욕 하고 피해자 차량 추월하여 차 진행하다가 피해, xxx .” , 1◇◇

자 이 피고인 차량 피해 차 변경하자 뒤 라 차 변경한 후 우2 2◇◇

향지시등 채 갓 진입하고 피해자 이 별다른 없이 차 변경해, 1◇◇

진행하자 속 높여 피해자 차량 앞에 하게 끼어들었다.◇◇

이후 피고인 피해자 이 차 변경하여 진행하는 람에 차량 간 간격이 벌2◇◇

어지고 피고인 차량 뒤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게 자 진행 향 우 갓 에 차를

차시킨 후 상등 고 차에 내 차 걸어가며 그를 향해 차를 우라고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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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짓하고 피해자 이 별다른 없이 자신 피해 계속 진행하자 하게 출 하, ◇◇

여 뒤 라 잡 후 그 차량 앞에 끼어들어 상등 채 속 이고 피해자,

이 이를 피해 차 변경하자 재차 차 변경한 후 우 향지시등 고1 1◇◇

차 변경하고 피해자 이 별다른 없이 차 그 진행하자 운2 , 1◇◇

창 내린 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피해자 이 자신 지나쳐 그 진행하, ◇◇

여 차 변경하자 속 차 변경한 후 그 차량 앞에 끼어들고 우2 1 ,

향지시등 채 갓 진입하며 속 이고 운 창 내린 후 피해자 ◇

향해 차를 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이 별다른 없이 차 변경하, 1◇ ◇◇

여 계속 진행하자 속 뒤 라가 그 차량 앞에 끼어든 후 차 변경하여2

우 향지시등 채 차 우 가장자리를 라 진행하고 피해자 이 별2 , ◇◇

다른 없이 그 진행하자 속 뒤 라가 그 차량 앞에 끼어든 후 차2

변경하여 우 향지시등 채 속 이며 갓 진행하 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 차를 우지 않고 차 를 라 그 진행하자1 ,◇◇

당시는 차 에 모 차량들이 상 속도 꾸 히 진행하고 있어 차 에 갑자1, 2 1

차량 울 경우 차 를 진행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1

사고 이어질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같 날 경 차 를 라 시속, 10:42 2

도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하게 끼어든 후 차를 차해110-120km ◇◇

야 할 아 런 사 이 없 에도 곧 동하여 약 만에 속 히 이고6

차하 다.

이후 피해자 이 승용차를 하게 동하여 차하고 연이어 피해자,◇◇ ◎◎◎

이 운 하는 승용차 피해자 이 운 하는(55 ) 0000 0000 , (53 ) 0000◆◆◆ □□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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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럭이 하게 동하여 차하 나 피고인 차량이 차한 후 약 만, 5-6■■

에 피해자 이 운 하는 카고트럭이 같이 차한 트(58 ) 0000 0000△△△ ■■

럭 미처 피하거나 차하지 못하고 카고트럭 앞범퍼 부분 트럭 뒷■■

범퍼 부분 들이 게 하고 그 충격 트럭이 승용차를, 0000 , 0000■■

승용차가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고 승용차가 그 충격,◎◎◎ ◎◎◎

좌 회 하며 앞 승용차 뒷범퍼 부분 우 충격하게●●●

하 다.

이 써 피고인 험한 건인 승용차를 하여 피해자 하●●● ◇◇

고 고속도 에 승용차를 차함과 동시에 고속도 통 해하여, ●●●

카고트럭 운 자인 피해자 경 병원 후송 도 다 골2013. 8. 7. 11:37△△△

등 인한 량 쇼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트럭 운 자인 피해자, ■■

하여 약 주간 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장 등 상해를2 ,□□□

차량 운 자인 피해자 하여 약 주간 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0000 2◆◆◆

좌 등 상해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하여 약 주간, 0000 ( , 60 ) 6▲▲▲

료를 요하는 미골 골 등 상해를 같 동승자인 피해자 여, ( , 50 )▽▽▽

하여 약 주간 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차량 운 자인 피해3 , ◎◎◎

자 에게 약 주간 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차량 동2 ,◇◇ ◎◎◎

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주간 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(60 ) 2▼▼▼

각각 입게 하 다.

생략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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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1.

폭 행 등 처벌에 한 법 조 항 조 항 법 조3 1 , 2 1 1 , 283 1

항 험한 건 법 조 후 조 일 통 해 사( ), 188 , 185 (

각 법 조 조 일 통 해 상 도 통법 조), 188 , 185 ( ), 156

조 고속도 차3 , 64 ( )

상상 경합1.

법 조 조 일 통 해 사죄 각 일 통 해 상죄 도 통법40 , 50 ( , ,

죄 상 간 이 가장 거운 일 통 해 사죄에 한 처벌)

택1.

일 통 해 사죄에 하여 징역 택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 이 거운 일 통 해 사37 , 38 1 2 , 50 (

죄에 한 에 경합범가 )

작량감경1.

법 조 조 항 아래 양 이 리한 상 참작53 , 55 1 3 ( )

주장 요지1.

가 폭 행 등처벌에 한법 집단 등 죄 부분. ( )․

피고인 고 가 없었고 피고인 행 가 피해자 에게 공포심 일 킬, ◇◇

도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에게 도달하◇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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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볼 없다.

나 일 통 해 사죄 일 통 해 상죄 부분. ,

피고인 피해자 과 사이에 있었 운 시 하여 이를1) ◇◇

해 차량 운 하다 차한 것에 지나지 않 므 통 해 고 가 없었다.

피고인 행 가 일 통 해죄 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 라도 사망한 피2)

해자 이 주 를 하여 후행 추돌사고를 일 킨 것이므 피고인 행△△△

피해자들 사상 결과 사이에 인과 계가 없거나 단 어 일 통 해에 한

사상죄가 립하지 않는다.

다 심신상실 심신미약. ,

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 장애 등에 한 심신상실 는 심신미약 상

태에 있었다.

단2.

가 폭 행 등처벌에 한법 집단 등 죄 부분. ( )․

죄에 이라 함 일 보아 사람 하여 공포심 일 킬 있

는 도 해악 고지하는 것 미하고 그 주 구 요건 고 는 행,

자가 그러한 도 해악 고지한다는 것 인식 인용하는 것 그 내용 하는․

죄가 립 면 고지 해악 내용이 행 자 상 향 고지 당시, ,

주변 상황 행 자 상 사이 도 지 등 상 계 자에 한, , 3

해악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 거나 암시 자 행 자 사이 계 등 행3

후 여러 사 종합하여 볼 에 일 사람 하여 공포심 일 키게

하 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 이 그에 하여 실 공포심 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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킬 것 지 요구 는 것 아니며 그 같 도 해악 고지함 써 상 이,

그 미를 인식한 이상 상 이 실 공포심 일 는지 여부 계없이,

그 써 구 요건 충족 어 죄 에 이르는 것 해 하여야 할 것이다.

결국 죄는 사람 사결 자 를 보 법익 하는 험범이라 이 상당하,

고 미 범 처벌조항 해악 고지가 실 상 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,

우나 도달 하 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고지 해악 미를 상 이, ,

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용 뿐이라 할 것이다 법원 고 도( 2007. 9. 28. 2007

원합 체 결 등 참조606 ).

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보건 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,

에 하면 피고인이 운 하는 차량과 피해자 이 운 하는 차량이 차 변경 과, ◇◇

에 충돌할 뻔하여 이에 피해자 이 경고 미 피고인이 운 하는 차량 향◇◇

하여 상향등 다는 등 이 피고인이 차량 운 하여 피해자 차량 앞◇◇

에 른 속도 끼어들어 속 이거나 피해자 이 이를 피하여 운 하여 가면◇◇

쫓아가는 등 진 해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 차량 주행하면 창 내◇◇

욕 하고 차를 종용하 도 하 다는 것 이러한 피고인 행 가 법,

고 시속 주행하는 고속도 상에 이 사건 사고 당일 경부 사고가110km 10:30

생한 경 지 약 여 분간 계속 었고 피해자 이 아버지가 동승한 상태에10:42 10 , ◇◇

차량 운 하면 피고인 차량 이용한 같 행 인하여 상당한 공포

심 느꼈 것 보이는 피고인 같 행 가 해악 고지에 해당함,

그러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에게 도달하 이 충분히 인 고 나아가(◇◇

같 해악 고지 인하여 피해자 이 실 공포심 일 는지 여부는◇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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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를 인 함에 있어 아 런 해가 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어도 험한 건),

인 차량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해악 고지한다는 미필 고 가 있었 역시◇◇

충분히 인 다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. .

나 일 통 해 사죄 일 통 해 상죄 부분에 한 단. ,

일 통 해 고1)

일 통 해죄는 일 공 통안 그 보 법익 하는 범죄 등

손 는 불통 하거나 타 법 통 해하여 통행 불가능하게 하

거나 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 를 처벌하는 것 그 목 하고 이른,

추상 험범 통이 불가능하거나 는 히 곤란한 상태가 생하면

가 고 통 해 결과가 실 생하여야 하는 것 아니다 법원(

고 도 결 등 참조2013. 3. 14. 2012 9247 ).

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보건 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,

들에 하여 인 는 다 사 즉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 른 속도, ◇◇

끼어들어 속 이는 등 진 해를 하고 갓 등에 차할 것 종용하 에

도 피해자 이 이에 하지 않고 가자 아 피해자 차량이 주행하여 가◇◇ ◇◇

차 를 가 막 써 그 통행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차량 차시키고1 ◇◇

자 하 것이 곧 피고인이 차량 차한 동 라고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, ◇

차량 앞 끼어들 해 가속하 다가 피해자 차량 앞에 감속하◇ ◇◇

여 차한 다 일시 인 차에 그 지 않고 피고인 차량에 하차하 지 하면

이 사건 사고 직 지 약 간 차 상태를 지하 고 그 차 가 편도 차6 , 2

고속도 추월 차 인 차 한가운데 며 당시 고속도 상에 차량 통행1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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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번하 것 보이는 같 차 경 차 시간 차 차 당, , , ,

시 고속도 규모 이용 상황 등에 추어 볼 피고인이 차량 차함 인하

여 피해자 차량 롯하여 피고인 차량 뒤 르는 차량들 통행이 불가능◇◇

하거나 히 곤란한 상태가 생함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피고인 차,

량 차 인하여 결과 피고인 차량 뒤 르 차량이 차하거나 추4

돌하는 등 통행이 불가능하게 것 보이는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,

어도 미필 나마 통 해하여 통행 불가능하게 하거나 하게 곤란하게

할 고 가 있었 이 충분히 인 다 주장 역시 아들이지 않는다. .

일 통 해 사상 결과 사이 인과 계2)

일 통 해에 한 사상죄는 결과 가 범이므 그 행 한 결과 사이에

상당인과 계 사상 결과에 한 견가능 이 있어야 한다 이 상당인과 계는.

피고인 행 가 피해자 사상이라는 결과를 생하게 한 일한 원인이거나 직

인 원인이 어야 하는 것 아니고 피해자나 자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3

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 할 있 며 견가능 는 피고인 행 도,

피해자 상태 등 구체 상황 살펴 엄격하게 가 야 한다 법원( 1990. 9.

고 도 결 법원 고 도 결 구지 법원25. 90 1596 , 2005. 3. 25. 2005 186 ,

고 고합 결 등 참조2008. 12. 17. 2008 783 ).

법리에 추어 이 사건에 보건 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,

들에 하면 피고인이 통 해 고 고속도 차 상에 차량 차하 고 이, 1

인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차하거나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

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 고 피고인과 변 인이 주장하는 같이 추돌 차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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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하 피해자 이 안 거리 보 등 주 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△△△

불리 할만한 근거도 찾 어 운데다 피해자 에게 주 를, △△△

한 과실이 있다고 보 라도 그러한 피해자 과실이 법 고 시속이 110km△△△

차량 통행이 번한데다 추월차 에 해당하는 고속도 차 상에 피고인이 후행1

차량 통 해할 사 고 차량 차한 행 그 후행 차량들 추돌 사

고 사이 인과 계를 단 시킬만한 사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상이

라는 결과 생 견할 없 도 이 인 사 에 해당한다고 볼 없다.

한 피고인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차를 우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

했다고 진 하는 피고인 스스 도 사상 결과 생 충분히 견한 것 보,

인다 라 주장 역시 아들이지 않는다 변 인이 출한 법원. ( 2004. 12. 10.

고 다 결 사고 운 자에 한 보험 지 면책 사 에 해당하는 운2004 31401

자 고 에 한 사고인지 여부가 후행 추돌 사고 계에 쟁 이 것

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).

다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에 한 단. ,

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경 범행 단과 법 그리고 범행 후, ,

황 등에 추어 볼 피고인에게 충동조 장애가 있다고 하 라도 이 사건 각 범,

행 당시 그러한 충동조 장애 등 인하여 사 변별하거나 사를 결 할 능 이

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 므 피고인 주장 역시 아들이지,

않는다.

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에 하여는 체 이를 인 하고 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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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각 범행이 운 생한 사소한 시 말미암 것 피고인이 다소,

흥분한 상태에 우 이에 이르게 것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, ,◇◇

외한 나 지 피해자들과 합 하 고 피해자 족들에게,▼▼▼ □□□ △△△

도 천만원 지 하고 합 하 며 피해자 하여 각 만원 공5 , 200◇◇ □□□

탁하는 등 피해 회복 하여 노 한 피고인이 범죄 처벌 이 없는,

등 피고인에게 리한 상이다.

그러나 이 사건 일 통 해 행 인하여 차량 통행이 번한 평일 낮 고속도

차 상에 추돌사고가 생하고 피해자들이 소 한 생명 잃거나 가볍지 아니1 5

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 행 등처벌에 한,

법 집단 등 죄 경우 시 단이 피고인이 행 차량 추월하( )․

는 과 보면 피고인이 도 통법 법규를 하는 등 피고인 과실

도가 지 아니한 것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하여 우 는커 경고 미

를 한 피해자 차량 주변에 난폭하게 운 하는 등 해악 고지하◇◇

다는 것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하여 엄 한 실 고할 필요가 있,

다 나아가 부피 강도 량 속도 등 속 에 추어 볼 그 자체 사람 생명과. , , ,

신체 안 하는 험한 건이 있는 자동차를 운 하면 도 그에 걸맞

책임 식과 안 식 없이 과속운 하는 등 안 운 법규를 한다거

나 이에 그 지 않고 사소한 시 를 미 는 뚜 한 이 없이 다른 자동차나 사,

람에 하여 지 인 운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 에 하여 경종

울릴 필요가 있다는 도 지 해 다.

그 에 피고인 나이 행 경 가족 계 범행 동 경 범행 단과, , 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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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범행 후 황 등 변 에 나타난 여러 양 조건 모 고 하여 주,

과 같이 한다.

재 장 사 이 용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


